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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

1. 제안이유

○ 최근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, 공원 내 주요

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마련과 공공공간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

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음

○ 특히 한강공원은 시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여가활동을 즐기는 복

합공간으로,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관리, 범죄 예

방, 사고 대응 체계의 정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.

○ 이에 한강공원 내 안전관리시설의 설치 기준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

명확히 규정함으로써, 예기치 못한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이

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한강공원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, 비상벨 및 음성통화장비 등 안전관

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명시함 (안 제12조의 2)












